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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기 자재는 「전파법 」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 었음을 증명 합니다 .

It is veⅱ fled that fo¨ egoing eqμip∏lent has been Iegistered under the Clause 3, Article 8̧-2 of Radio

Waves Ac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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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rec'or Gen eral of Na tlonal Radlo Research Agency

※ 적 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"적 합성 평 가표시 "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.

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
